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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 A R T 누가 상속을 받나요?

  상속이란?

	■ 사망하는	사람의	재산을	받게	되는	것을	말합니다.

	■ 	피상속인은	상속재산을	남기고	사망하는	사람,	상속인은	상속재산을	받게	되는	

사람을	말합니다.

- 주로 배우자(남편, 아내), 직계존속(부모님), 직계비속(자녀)이 상속인이 됩니다.

- 태아(출생 전 아기)도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.

  상속의 순서

	■ 	배우자는	직계비속과	함께,	직계비속이	없으면	직계존속과	함께	상속을	받고,	

직계존속도	없으면	혼자	상속을	받습니다.

- 배우자는 직계존·비속보다 1/2만큼 더 받습니다.

	■ 직계비속	>	직계존속	>	형제자매	>	4촌	순으로	상속을	받게	됩니다.	

- 앞 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다음 순위 상속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배우자
단독상속

4촌

배우자

1.5/1.5+생존존속수

1/1.5+생존존속수

부모님

형제자매

1/형제자매수

조카
(형제자매의

 자녀)

배우자

1.5/1.5+자녀수

1/1.5+자녀수

자녀

손자, 손녀

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면 상속인의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는 것

대습상속더 알아보기

 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

	■ 피상속인	등을	다치게	하거나	살해한	사람

	■ 유언을	강제로	쓰게	하거나	방해하거나	또는	유언장을	망가뜨린	사람

	

유형 ❶

피상속인 등을 다치게 하거나 살해한 사람

유형 ❷

유언을 강제로 쓰게 하거나 방해하거나 유언장
을 망가뜨린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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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 A R T

  상속재산이란?

	■ 	사망한	사람이	남긴	부동산,	현금,	주식	등	재산을	말합니다.

	■ 채무(빚)도	상속이	됩니다.

정부24(https://www.gov.kr) ▶ 서비스 ▶ 원스톱서비스 ▶ “안심상속”

■ 신청자격

제1순위 상속인(자녀, 배우자), 제2순위 상속인(부모, 배우자)

※  단, 제2순위 상속인은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, 제1순위 상속인의 

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방문 신청만 가능

■ 신청기한

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

상속재산을 찾는 방법더 알아보기

  상속되는 때

	■ 	피상속인이	사망하면	법에	의해	자동으로	상속이	일어납니다.

  상속을 받는 방법

	■ 	피상속인이	살았던	주소를	담당하는	법원에	3개월	내에	상속을	신청(청구)	합니다.

- 상속포기, 단순승인, 한정승인 중 어떤 방식으로 상속받을지 결정하여야 합니다.

언제, 어떻게  
상속을 받나요?

1.  상속받는 재산보다 빚이 더 크다는 사실을 모르고 전부 상속(단순승인)받은 때에는, 빚이 더 

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 받는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(한정승인)고 

할 수 있습니다.

2.  미성년자(만19세 미만)가 성인이 되기 전에 전부 상속(단순승인)을 받은 때에는, 성인이 되고 

나서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 받는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

갚겠다(한정승인)고 할 수 있습니다.

특별한정승인더 알아보기

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

빚 한도 내에서만 

책임지도록 상속

재산과 빚 모두 포기
단순승인상속포기

한정승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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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■ 	상속인이	여러	명(공동상속인)이면,	법에	따라서	나눌	수도	있지만	서로	의논하여	

원하는	만큼	상속받을	수도	있습니다.

- 상속인 모두가 동의해야 합니다.

	■ 	미성년자(만19세미만)가	있으면	미성년자별로	“특별대리인”을		

정해서	동의해야	합니다.	

- 공동상속인은 특별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.

  상속포기

	■ 	3개월	이내	가정법원에	신청

	■ 재산과	빚을	모두	포기

	■ 	다음	순위	상속인이	상속	받음

  상속재산파산

	■ 	3개월	이내	회생법원에	신청

	■ 	재산보다	빚이	많을	때	이용

	■ 	다음	순위	상속인이	상속받지	않음

03 04
P A R T P A R T사이좋게 상속받고 싶어요 상속받기 싫어요

상속재산분할협의서

20XX년    월    일   [사망한 사람 주소]  김땡땡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

배우자, 자녀1, 자녀2는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협의한다. 

1. 상속재산 중 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대        ㎡는 배우자 XX의 소유로 한다.

1. 상속재산 중 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대        ㎡는 자녀 김○의 소유로 한다.

1. 상속재산 중 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대        ㎡는 자녀 김V의 소유로 한다.

위 협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의서 3통을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 날인하여 각 1통씩 각자 

보유한다.

20○○년  ○월  ○일

	 배우자 성명 (인) 주민등록번호 주소

	 자녀1 성명 (인) 주민등록번호 주소 

	 				위	자녀1의	특별대리인 성명 (인) 주민등록번호 주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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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 A R T 도움 받을 수 있는 

기관

				대한법률구조공단 (☎132, http://www.klac.or.kr)

	■ 법률	구조	안내,	법률서식	상담사례	확인,	사이버상담	신청,	방문상담	예약	등

	■ 이용	시간	:	평일	9:00-11:50,	13:00-17:50	전화상담			

 한국가정법률상담소 (☎1644-7077, http://lawhome.or.kr)

	■ 법률구조,	법률상담

	■ 이용	시간	:	평일	10:00-17:00,	전화,	화상,	방문상담	/		야간	상담	:	매주	월요일	18:00-21:00

 뉴스타트 상담센터 (☎02-3016-4943, 4943)

	■ 서울회생법원	3별관	1층	NEW	START	상담센터(종합민원실	내)

	■ 이용	시간	:	평일	10:00-17:30,	전화	및	방문상담

  상속재산분할청구의 소

	■ 	법원에	상속재산을	제대로	나누어	달라고	청구할	수	

있습니다.	

-  피상속인을 특별히 모신 사람은 재산을 더 많이 달라고 

주장할 수도 있습니다.

  유언과 유류분

	■ 	유언은	피상속인이	녹음,	손으로	작성한	문서	등으로	누구에게	자신의	재산을	

물려줄	것인지	정해두는	것을	말합니다.

	■ 	유류분	청구는	원래	상속을	받을	수	있는	사람이	유언	때문에	재산을	상속받지	

못하면	상속재산을	어느정도	나누어	달라고	요구하는	것을	말합니다.

- 나누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비율(유류분)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.

05
P A R T 상속받은 재산에  

불만이 있어요

■ 1순위 공동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

■ 2순위 공동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

■ 3순위 공동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

법에서 정한 유류분더 알아보기

형제/자매 [1÷(형제자매수)] × 1/3

배우자 [1.5 ÷ (1.5＋생존존속수)] × 1/2 부모님 [1 ÷ (1.5＋생존존속수)] × 1/3

배우자 [1.5 ÷ (1.5＋자녀수)] × 1/2 자녀 [1 ÷ (1.5＋자녀수)] × 1/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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